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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시

수신 군산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 및 세무관련 사항 알림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지하오니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층간소음 분쟁예방 협조

          1)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규칙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층간소음 보복상품’이라는 스피커 

등이 판매됨에 따라 위층 세대에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는 미성숙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러한 행태가 벌어져 입주민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안내방송, 안내문 게첨 등)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의무 소홀 주의

          1) 공동주택의 수익사업(광고물 설치, 부동산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2) 세무정보 부족으로 가산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북도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개정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 1부.  끝.


